
3분기  청렴의 날
(기획조정실)

1. 개요

일 시 교육내용 교 육 자 참석인원

’20. 9. 25.(금)

17:00~18:00
•청탁금지법의 이해 기획조정실장 23명

2. 교육내용

교육결과  

  청탁금지법 개념

○ 부정청탁 금지

○ 금품 등 수수 금지

-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

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

○ 적용기관

- 모든 공공기관,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

○ 적용대상자

-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,

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, 공무수행사인 등

 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(추석선물․  식사)

○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

○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가 친족관계(「민법」제77조의 8촌 이내의 혈족,

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에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

3. 교육사진 



4. 서명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출장 휴무직원 별도 서면교육 실시

 

  끝.


